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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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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연구들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자치법규(조례) 

조항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자를 분석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어떠한 적응전략을 선택하도록 하

였는지를 살펴보았다. Berry(1997)의 ‘적응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지

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이 제정되었는지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특히, Berry(1997)의 ‘문화적응’과 ‘구조적적응’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적적응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예: 다문화가족관계 유지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언어 및 직업교

육 지원 등)은 도입하고 있었으나, 문화적응 관련 조례 조항(예: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문화행사 지원, 본국 종교와 

문화 지원, 다문화가족들의 적극적 의견반영)의 도입은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

단체인지 기초 자치단체인지의 여부, 조례 개정의 여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기간이 짧을수록 문화적응 지원 조례 조항이 많

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 성공여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

항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포용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적응모형, 문화적응, 구조적적응

Ⅰ. 서론

최근 국내 다문화가족의 급증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족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의 수는 2007년 

142,015명에서,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5년 294,66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6a).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 

* 본 연구는 경기도 의회 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2017)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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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가족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수는 2015년에는 8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이와 같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의 급

속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갑석(2009)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한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측면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개선 등에 기여를 하는 바도 있지만, 동시에 이민정책에 혼

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인의 일자리, 근로환경 개

선, 가정경제 등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의 급증은 향후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특히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고부갈등, 이혼 문제 등은 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 중

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문제이지만(장현주, 2012: 526),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 다문화가족 자녀 갈등 문제, 다문화가족의 문화 정체성으로 인한 종교와 문화 갈등 등)이 새

롭게 유발되고 있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문화가족과 관련되어 야기될 수 있는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은 도농지역 모든 곳에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필수적으로 점검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가

족 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

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거주 특성 등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의 체류지원, 한국 적응지원, 취업지원, 생활/의료지원, 문화교류 지원 등

을 일괄적으로 시행해왔다. 정책대상자인 다문화가족들의 행태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일괄적인 지원은 오히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의 단순하고 일방적인 다문화가족 포용정책은 다문화가족들의 적

극적인 호응을 기대할 수 없어 사회적 통합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족 분포와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마련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고 또 지원내용은 무엇

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가족의 

급증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 정책참여자인 지방공무원

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거나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자들의 인식 연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 한승준, 2009; 강기정･변미희, 2010; 강휘원, 2013).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분석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 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존

재할 뿐이었다(장석준, 2011).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법･제도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자치법규, 특히 조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문화심리(cross-cultural psychology) 관점에 따르면, 사회의 맥락과 제도는 인간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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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예: Berry et al., 1992). 그러나 제도주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제도가 의도한 대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Granovetter, 1985; Streeck & Thelen, 2005; 김정인, 2017a; 2017b). 다문화가족들이 이주 수용국

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주 수용국의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내용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법령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가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적응모형’(acculturation strategies)을 중심

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특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 상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한 여건들이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례 분석을 통해 논의하고, 실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들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다문화가족이 의도한대로 적응전략이 선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

약 이주 수용국인 한국이 다문화가족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그들

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사회에 보다 적극적

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다문화가족들의 전략

적 행동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Berry의 ‘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

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둘째, 제도주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와 다문화가족 

적응전략의 관계를 논의하며, 셋째, 다문화가족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 정부보고서와 정부자료,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객관적인 2차 자료 분석 내용,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한 각 지방자치

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들을 대

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분석 내용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다

문화가족 지원정책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석과 집행자 분석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전략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법･제도적 내용분석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자 대상 FGI 연구는 향후 다문화

가족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Ⅱ. 다문화가족 이주사회 적응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다문화가족 이주사회 적응전략에 관한 이론적 근거

비교문화심리 학자들(예: Gordon, 1964)은 대부분 다문화가족 지원 법･제도적 내용과 다문화가

족의 적응전략 간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Berry, 1997).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적응모형’을 활용해 다문화가족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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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회 적응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이 수용국가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는 서

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이주자들의 문화변용(acculturation)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주자인 다문화가족에게 문화변용이 발생할 때 그들의 행동과 심리적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이다(Berry, 1992). Berry(1997: 10)의 적응모형에서는 문화차이가 개인의 인적 발달

과 심리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주자들이 이주 수용국가의 주류

사회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 가에 따라 네 가지 적응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이주자

들이 이주 수용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네 가지 문화적응모형 또는 전

략들(acculturation strategies)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적응모형을 구분하는 

첫 번째 이슈(기준)는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이 문화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

는지와 관련된 ‘문화적응’ 여부이다.1) 이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의 고유한 문

화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슈(기준)는 이주자에 대

한 이주 수용국가 국민들의 태도와 관련된 ‘구조적적응’ 여부로서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이 이주 

수용국과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2) 이주 수용국가 국민들의 이주자에 대

한 수용 태도에 따라서 이주자들의 주류사회 적응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구성체(이주자들과 이주 수용국가 국민)의 통합과 조화가 결정될 수 있다

(Gordon, 1964). 

Berry(1997)는 문화적응과 구조적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의 태도에 따라 

네 가지 적응모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통합모형(Integration Model)으로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통합모형은 이주 수용국이 개방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할 때 이주

자들(다문화가족)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Berry, 1997: 10). 통합모형에서는 이주자들과 이주 수용국 사이에 사회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이주자들과 이주 수용국 주류사회 상호 간에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차이, 

그리고 각각의 정체성과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주자들과 이주 수용국 주류사회 양자가 서

로의 정체성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표면적 

갈등뿐만 아니라 내면적 갈등 발생 가능성 역시 낮아진다. 따라서 통합모형에서는 문화적으로 다

른 이주 수용국과 이주자들(다문화가족) 모두가 상호수용(mutual accommodation)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Berry, 1997: 10). 

두 번째 모형은 동화모형(Assimilation Model)으로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

성을 유지하지 않는 상태로 이주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주 수용국가에 

동화되는 경우이다.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 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Berry, 1997: 9). 동화모형은 이주자들(다문화가

족)이 타 문화에 동화되는 정도에 따라 자발적 동화(voluntary assimilation)와 일방적 혹은 강압적 

1) “Is it considered to be of value to maintain one’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Berry, 1997: 10). 

2) “Is it considered to be of value to maintain relationships with larger society?”(Berry,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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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forced assimil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자발적 동화의 경우는 이주자들과 이주 수용국 사이

에 사회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이주자들 스스로가 이주 수용국의 주류사회에 적응하

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성을 포기하고 이주 수용국의 특성을 따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갈

등 유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유은주, 2013). 그러나, 강압적 동화의 경우에는 이주자들이 

이주 수용국 주류사회로부터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게 되어 이

주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결국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압력솥’(Pressure 

Cooker)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Berry, 1997: 10). 다시 말해 강압적 동화의 경우, 표

면적으로는 이주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외부적 사건 발생 

등과 같은 특정 계기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모형은 분리모형(Separation/Segregation Model)으로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

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주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

우이다. 분리모형은 다문화가족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회

피하는 경우에 나타난다(Berry, 1997: 9). 분리모형은 이주자들과 이주 수용국 주류사회와의 사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분리모형은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 수용국의 주류사회와도 연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자들과 이주 수용국 사이에 표면적･내면

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주자들이 이주 수용국의 주류사회와 교류하지 못하고 국내 

특정 지역에 자신들만의 생활영역을 구축하여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서 이주 수용국 주류사회와 마찰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논의한 통합모형과 분

리모형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모형 모두에서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징

을 유지하고 집단의 문화적 유산들을 공유하기에 집단적(collective)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Lalonde & Cameron, 1993; Berry, 1997: 11). 따라서 분리모형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별적

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집단적인 단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모형은 주변화모형(Marginalization Model)으로서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

과 특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주 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주변화모형의 경우 강압적 동화(forced assimilation)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 이주 수용국이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동시에 강압적 동화를 시도

할 경우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은 주변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이주 수용국의 주류사회와도 교류하지 못하는 주변화모형은 사회적 갈

등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Berry, 1997: 10).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은 이주 수용국의 법･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들은 이주 수용국의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자신들의 적응전략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 수용국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방성, 주류사회의 이주자

들(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등은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의 적응전략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이주 수용국 정부가 다문화가족들의 문화 정체성 유지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주 수용국의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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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다문화가족들은 이주 수용국과 ‘통합’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표 1> 이주자들(다문화가족)의 적응 모형 유형

문화적응: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가치 고려 여부

예 아니오

구조적적응: 주류사회와 
관계할 가치 고려 여부

예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아니오
분리 

(Separation/Segreg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출처: Berry(1997: 10). 

2.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와 다문화가족 이주사회 적응전략 관계

다문화가족의 적응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 수용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 수용국이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떠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적응전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적응전략을 제도적 접근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적 접근 방법에 의하면 이주 수용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맥락과 여건은 그들의 적

응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로는 외부환경에 동화되고자 하는 제도적 맥락에 조직과 

개인의 행동은 영향을 받고(Scott, 1987; 김정인, 2016a), 사회적으로 당연시(taken-for-granted) 되

는 규범과 믿음의 제도 맥락에 조직과 개인의 행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제도는 조직과 

개인의 전략적 행위를 형성하는 데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Oliver, 2001). 

다문화가족의 이주 수용국에 대한 적응전략 역시 제도적 접근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주자

들은 이주 수용국가가 형성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듯이(Rex, 1996), 다문화가족들의 전략적 행위

들은 수용국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다문화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수용국의 제도적 맥락이 갖추어져 있다면 다문화가족들은 다문화가족 수용국 주

류사회와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적 행위를 취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을 이

주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다문화가족 수용국에 마련되어 있다면 다문

화가족들은 다문화가족 수용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구조적 적응행위를 전략적으로 선택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 수용국 주류사회가 다문화가족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등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다문화가족들은 

전략적으로 문화적응 행위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수용국의 제도적 맥락과 여건이 다문화가족의 전략적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의 의도대로 다문화가족의 적응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이주 수용국의 주류사회와 충분히 상호작용함과 동시에 그들

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다문화가족 수용국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문화가

족의 행동은 다문화가족 수용국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행위의 불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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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제도와 제도화된 규칙이 집행될 때 발생하는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하연섭, 

2006: 229). 제도가 원래 의도한 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설계자들의 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협상과 타협 등의 정치적 산물인 제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가 의도한 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형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해석하고 

집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Streeck & Thelen, 2005: 26-28). 어떤 이유에서이든 제도가 형성 목적

과 다른 의도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법･제도의 목적과 집행결과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수용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법･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충분한 포용성과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와 

정책들은 의도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Granovetter(1985)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이 과소 또는 과대사회화(undersocialized or 

oversocialized) 될 때 그들은 사회구조에 배태화(embedded)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문화가족들

은 언어, 문화, 직업, 교육 등의 문제로 이주 수용국에서 과소사회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

우 다문화가족들은 주류사회의 사회구조에 배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만약 주류사회에 

다문화가족 지원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성과 수용

성 부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회구조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다문화가족들은 이주

사회의 배타적인 구조에 배태될 수밖에 없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Ⅲ. 경험적 실증 분석

1.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법･제도 현황과 특징

1) 다문화가족 지원 법･제도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 체계는 헌법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와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박성혁 외, 2016). 헌법에서는 명확한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국적 취득자와 그 가족으로 고려할 때 헌법에 제시된 권리는 

다문화가족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 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조약인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아동권리협약｣에는 한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는 포괄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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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직접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법령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박성혁 외, 2016). 

법률로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

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등과 같은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이 존재한다. 이들 법률들은 다문

화가족에 대한 정의와 범위 설정에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각 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의미

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광의와 협의의 개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다문

화가족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협의의 개

념에서 다문화가족은 보다 법적인 개념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4: 10).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는 다른 법률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

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가족’ 의미로 사용되었다(오경석,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 관련법들에

서는 다문화가족을 광의로 해석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의와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3)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주민)과 외국인근로자를 제

외하고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그리고 기타사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자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그 외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한

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그리고 기타사유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자와 그 가족(배

우자+자녀+그 외 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한 기본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확산에 공헌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자치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

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4) 이러한 활동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

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나타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① 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②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제6조), ③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제7조), ④ 가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하면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e). 여기서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이며,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국가법령센터, 2017). 

4)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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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⑤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9조), ⑥ 아동･청소

년 보육･교육 실시의 차별금지(제10조), ⑦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조항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의무조항 지원정책(예: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 구성원 차별 금지)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지원정책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선택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과 상황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교

육지원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법적근거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의 경우 교육의 기회에 있어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일반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국

적이 있는 한국국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역시 구체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조항은 없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만 관련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장덕호, 2015: 173). 이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법률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법

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은 달

라질 수 있다.5)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황 

2017년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① 다문화가족 지원

만을 제시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②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함께 지원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

화가족 지원 자치법규에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도 제정하고 있지만,6)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규칙보다는 조례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의 분석 대상을 조례

에 한정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5)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선행연구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규범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으며(예: 김종세, 2010), 경험적 연구가 있다고 하더

라도 법령 조항만을 단순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예: 오세민 외, 2014). 예를 들어, 경기도 내 25개 

기초 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조례들을 비교한 오세민 외(2014)의 연구는 경기도 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타난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자, 기초 자치단체장 책무, 지원범위, 다문화가족 위원회 구성 및 기

능, 다문화가족 센터지정, 업무위탁 기준에 따라 단순히 각 기초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조례 조항을 상

호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6) 예를 들어,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이 존재하며, 포천시에는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에는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에는 ｢보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다문화가

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에는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울진군에는 ｢울진

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울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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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모두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각 지방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황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7년 9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07개의 기초 자치단체 즉, 총 22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다.7) 이는 2017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7개

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 자치단체 즉,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약 92.1%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도입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확산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기는 지방자치단

체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7년이다. 2007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8곳이었다. 8개 지방

자치단체는 광역 2곳, 기초 6곳으로서, 경기도 안산시(2007년 4월 26일), 경기도 시흥시(2007년 5

월 30일), 대구 달서구(2007년 7월 30일), 충청남도(2007년 7월 30일),경기도 용인시(2007년 8월 3

일), 강원도 춘천시(2007년 8월 3일), 전라북도 부안군(2007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2007년 10월 

20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보다 먼저 제정된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초기에 도입 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이 경

기도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분포가 높은 지역들이었다.8)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조례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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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었다. 2009년에는 56곳(전체 약 23%)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7) 진주시는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본청,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김포시, 경

기도 안성시,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277

2011년에는 36곳의 지방자치단체, 2012년에는 30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도입하였다. 특히,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여 동

안 총 148곳(전체 61%)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전후에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영향을 받아 유

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목적, 정의, 지

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지위, 다문화가족 구성원 처우, 단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해촉, 임무 등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2. 연구대상 및 변수설정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석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

자 분석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자 분석은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방법을 활용하

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을 Berry(1997)의 적응모형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의 출현여부에 대해 먼저 살

펴보았다.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주에 할당하고 통

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Riffe et al., 1998: 

15; Hsieh & Shanno, 2005). 내용분석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 분

석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법 조항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분석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내용분석이 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단일변수의 기술통계나 상관관계 분

석에 더욱 적합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남궁근, 2013).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의 공간･시간 측정 방법, 

속성의 출현 여부 방법, 빈도 측정 방법, 강도 측정 방법(남궁근, 2013: 334) 중에서, 속성의 출현 

여부 방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김정인, 2016b). 즉, 변수와 관련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출

현 여부를 더미변수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출현=1, 미출현=0). 

둘째, 정책집행자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FGI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을 모두를 조사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족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9)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을 조사한 이유는 그들이 각 지역의 다문화

9)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94,663명 다문화가족 중에서 경기도 거주자는 86,327명(약 29.3%)으로 가장 높

은 분포를 지녔다(여성가족부,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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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정책이 실제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들의 적응태도가 어

떠한 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총 30곳의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10) 중에서 고양

시, 안산시, 안성시, 가평군, 의왕시, 화성시, 군포시, 하남시 등 총 8곳(경기도소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약 26.7%)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2017년 11월 30일과 

2017년 12월 1일 양일간 일정장소에서 FGI를 시행하였으며, 첫째 날은 고양시, 안산시, 안성시, 가

평군, 의왕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이 참여하였고, 둘째 날은 화성시, 군포시, 하남시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장들이 참여하였다.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의 평균 연령은 47.1세이며, 성

별은 여성 7명, 남성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분야 근무기간은 평균 8년으로서 센터업무를 총

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들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석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 분석으

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Berry(1997)의 모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문화적응 및 구조적적

응과 관련된 변수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출현하는 지의 여부를 내용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다문화가족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 조항(문화적응)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들의 언어･종교･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예: Berry, 1997; Phinney, 

1991; Portes & Rumbaut, 2003 등). 보다 구체적으로, ①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교육･문화행사 지

원, ② 다문화가족 본국 종교, 문화 지원, ③ 다문화가족들의 의견 반영과 정책 참여 지원 등과 같

은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지원 조항 출현=1, 미출현=0). 분석 결과 조사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①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교육･문화행사 지원 조항은 평균 0.497, 표준

편차 0.501, ② 다문화가족 본국 종교, 문화 지원 조항은 평균 0.524, 표준편차 0.501로 나타나 조

사된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이러한 조항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조항 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0.606(p < .01)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두 조항을 모두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화적응과 관련된 나머지 변수 즉, ③ 다문화가족

들의 의견 반영과 정책 참여 지원의 조례 출현 빈도는 평균 0.183, 표준편차 0.388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된 조항은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들이 이주 수용국의 사회일원으로서 구조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구조

적적응 조항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존재하는 가를 살펴보았다(예: Berry, 1997; Vidgor, 2008 

등). 보다 구체적으로, ① 가족관계 유지(예: 가족폭력 예방,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간 원만한 관계 

10) 경기도 내에는 시흥시, 파주시, 성남시, 수원시, 동두천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양평군, 

구리시, 의왕시, 부천시, 안성시, 연천군,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 가평군, 하남시,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

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산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등 30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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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지원,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강, 생활 등 지원, ③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직

업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는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지원 조항 출현=1, 미출현=0). 

분석 결과 ① 가족관계 유지 지원(평균: 0.986, 표준편차: 0.115),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강, 생활 등 지원(평균: 0.869, 표준편차: 0.337), ③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직업교육 지원(평

균: 0.995, 표준편차: 0.067) 등 세 조항 모두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1)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과 구조적적응에 대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이 다문

화가족 지원 조례의 도입주체, 조례 개정, 도입시기와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주체와 관련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출현여부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에 따라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출현여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출현여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 기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자세한 변수 측

정 기준은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변수

변수 측정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변수

다문화가족들
의 정체성과 

특성 유지 지원
(문화적응 조례 

조항)

다문화가족의 본국 언어교
육･문화행사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교육’ 또는 
‘다문화가족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의 조항 존재 여부(출현
=1, 미출현=0)

다문화가족 본국 종교, 문화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의 날(세계인의 날) 지
정 및 운영’,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등의 조항 존재 여부
(출현=1, 미출현=0)

다문화가족들의 의견 반영과 
정책 참여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다문화가족의 주민협의회’ 또는 ‘다문
화가족의 의견수립과 정책참여’ 등의 조항 존재 여부(출현=1, 
미출현=0)

다문화가족들
과 주류사회 

관계 유지 지원
(구조적적응 
조례 조항)

가족관계 유지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가족문화형성 지원’ 또는 ‘가정폭력 예
방 지원’ 등의 조항 존재 여부(출현=1, 미출현=0)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강, 생활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다문화가족들의 의료 및 건강관리 지
원’ 등의 조항 존재 여부(출현=1, 미출현=0)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
직업교육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직접적인 직업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구
성원 언어 교육 지원’ 등의 조항 존재 여부(출현=1, 미출현=0)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련변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 주체 특성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 자치단체(더미변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여부 ① 예, ② 아니오(더미변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기
2017년 9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 기간(개월: 
연속변수)

11)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유지 지원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강, 

생활 등 지원의 상관계수는 .302(p < .01), 가족관계 유지 지원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직업교육 지

원의 상관계수는 .574(p < .01),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강, 생활 등 지원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직업교육 지원의 상관계수는 .801(p < .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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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FGI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문화적응과 구조적적응의 총 6가지 변수들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

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들을 대상으로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본국 언어교육문화행사 지

원(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교육 또는 다문화가족 문화 체육 행사 개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②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③ 다문화가족들은 해당 지원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예: 만

족도)하고 있는지, ④ 지원 상 발생하는 한계는 무엇인지, ⑤ 언어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개선될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1)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분포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응 변수 세 가지와 구조적적응 변수 세 가지 모두를 더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응 값과 구

조적적응 값을 구하였다. 각각의 최대값은 세 가지 조항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3이며, 최소값은 관

련 조항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0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응과 구조적적응 값을 중간 값(1.5) 중심으로 높음과 낮음 두 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문화적응 여부와 관계없

이 구조적적응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다문화가족들이 자신들의 정체

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99곳이었으며, 다문화가족들에게 구조적 적응 지원만을 제시하고 문화적응은 

지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122곳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Berry(1997)의 모형에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대부분은 다문화가족들이 한

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특성유지 즉 문화적응

을 지원하는 조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 대부분은 통합전략과 동화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족이 주변화전략을 취하는 데 유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3곳), 다문화가족들이 분리전략을 취하는 데 유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

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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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포 현황

문화적응전략 지원 

높음 낮음

구조적적응 
전략 지원

높음
통합 전략 지원 99곳12) 

(Integration)
동화 전략 지원 122곳13)

(Assimilation) 

낮음
분리 전략 지원 없음 

(Separation/Segregation)
주변화 전략 지원 3곳14)

(Marginalization)

2)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과 지방자치단체 특성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대부분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사회 구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의료, 취업 등을 지원하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문화적응 관련 조례 조항은 각 자치단

체에 양분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다문화가

족들이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본 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들은 광역과 기초 자치단

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례의 개정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시기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7개 기초 자치단체 간 광역 혹은 기초 자치

12) 서울(8곳: 서울본청, 광진구, 성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경기(16곳: 동두천시, 부

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포천

군, 김포시, 여주시), 인천(1곳: 본청), 대구(3곳: 본청, 달성군, 달서구), 광주(2곳: 본청, 남구), 울산(2곳: 남

구, 울주군), 세종, 강원(12곳: 본청,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

군, 횡성군, 고성군), 충북(5곳: 본청,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청주시), 충남(6곳: 본청, 계룡시, 공주시, 당

진시, 아산시, 청양군), 전북(12곳: 본청, 김제시, 남원시, 전주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8곳: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곡성군, 담양군, 신안군, 함평군), 경북

(16곳: 본청,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상주시, 영덕군, 영암군, 영주시, 영천시, 청

송군, 봉화군, 울진군, 칠곡군), 경남(6곳: 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 등이다.

13) 서울(18곳: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양

천구,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동구), 경기(14곳: 본청, 광명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

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가평군, 안성시, 양평군, 화성시), 인천(7곳: 계양구, 남구, 남

동구, 서구, 중구, 동구, 강화군), 부산(14곳: 본청,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해

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사상구, 수영구), 대구(5곳: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광주(4곳: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5곳: 본청,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4곳: 본청, 북구, 중구, 동구), 

강원(7곳: 동해시, 태백시,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양양군), 충북(7곳: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진천군), 충남(6곳: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3곳: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전남(14곳: 본청, 광양시, 목포시,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화순군, 무안

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해남군), 경북(5곳: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성주군, 울릉군), 경남(9

곳: 본청,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통영시, 거창군, 산청군) 등이다.

14) 인천(부평구, 연수구), 대전(대덕구) 등이다. 그러나 이 세 지역은 실제로 분리전략이 강한 지역으로도 논

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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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차이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도입 여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도입주체와 각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과의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입주체에 따른 지원 조항 차이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

자치단체가 광역 또는 기초인지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을 기

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상위단체인 

광역자치단체 조례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라는 자치단체 수준에 따른 조

례 내용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유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관계를 교차분

석으로 분석한 결과 두 변수들 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가 처음 제정된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거의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 시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도입 기간

이 짧을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가족 본국의 언어교육･문화행사 지원(r=-.17, p < .05)과 다

문화가족 본국 종교, 문화 지원(r=-.19, p < .01) 조례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들의 문화적응 지원 조례 조항들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가장 최근

에 제정되었을수록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지

원하는 문화적응 관련 조례들이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

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4>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비교 분석

변수

도입 주체1

(자치단체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유무1

(자치단체수) 도입 시기
(상관계수)2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x2값 개정 없음 개정 x2값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교육･문화
행사 지원 조례 조항 

출현 12 100
2.48

38 74
2.28 -.17*

미출현 5 107 28 84

다문화가족 본국 종교, 문화 지원
출현 11 107

.697
40 78

2.49 -.19**
미출현 6 100 26 80

다문화가족들의 의견 반영과 정
책 참여 지원

출현 5 37
.502

15 27
1.17 -.099

미출현 12 170 51 131

가족관계 유지 지원
출현 17 204

.235
65 156

.020 .027
미출현 0 2 1 2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
강, 생활 등 지원

출현 16 179
.695

58 137
.064 -.065

미출현 1 28 8 21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교육 지원 
출현 17 206

.077
65 158

.238 .098
미출현 0 1 1 0

참고 1: df=5, p > .05, 2: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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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자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다문화가족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광역(본청)을 포함한 30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Berry(1997)의 문화적응과 구조적적응으로 분석한 결과 30개 모든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조적적응 지원 조례의 출현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문화적응 지원 조

례의 출현빈도가 높은 곳은 16곳, 낮은 곳은 14곳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기도의 30개 지방자

치단체 중에서 다문화가족들이 통합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해 준 곳은 16곳이며, 

동화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해 준 곳은 14곳으로 나타났다.15) 이는 앞서 살펴 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분포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였다. 다시 말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들은 동화전략 지원정책에 강세를 나타낸 반면, 경기도의 경우 통합전략 지원정책에 보다 강세를 

나타낸 것이다.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집행자 분석을 위해 

FGI를 시행한 8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소속 지역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들의 통합전략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이며, 동화전략 지원 조례를 마

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성시, 의왕시, 화성시, 하남시, 가평군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경

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다문화가족들의 문화적응 지원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문

화가족의 구조적적응은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 참여한 8곳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도 분리전략과 주변화전략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 내 8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

니고 있다. 첫째, 문화적응 지원과 관련된 일부 조례 조항은 중요하게 인식되고는 있으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몇몇 조례 조항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정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고려되고 있었다. 실제 모든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본국 언어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 ‘이중언어 가족환

경 조성사업’ 등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에 의하면 이중언어 학습은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다문화가족과 이주 수용국, 즉 한국의 문화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나 주민축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 다문화가족들은 

상호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

주 여성의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손주들을 돌보며 언어를 가르치고 손주들과 함께 모국으

로 돌아가 언어를 가르치는 문화교류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과 모국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

15) 구체적으로 통합전략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은 동두천, 부천, 성남, 안양, 의정부, 평택, 구리, 

군포, 남양주, 시흥, 안산, 고양, 용인, 포천, 김포, 여주 등 총 16곳이며, 동화전략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은 경기도(본청), 광명, 수원, 오산, 의왕, 광주, 양주, 이천, 파주, 하남, 가평, 안성, 양평, 화

성 등 총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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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집행자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자

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정책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가족 본국 방문 

지원 및 행사 지원은 정부기관 보다 외부 기업체나 후원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관한 사업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 교육사업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문화가

족 의견 반영과 정책 참여 지원정책은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자체평가 형식으로 반영되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한 상

황이었다. 

“A 센터의 경우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을 25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코칭과 문화사업으로 진행하

였으나, 이중언어사업은 효과가 높지 않았습니다. 지역특성 상 시골이라 정보를 모르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 문화사업을 통해 한국어와 모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사업을 기획 운영합니다. 모국

어의 언어를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경기도 내 한 가지 프레임으로 정책을 펴

는 것보다는 지역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B 센터의 경우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의 매뉴얼이 상세히 사업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대로 진행하고 있고 틀이 있지만 지역형편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구조적적응 관련 지원정책들 일부에 대해서는 정책집행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

강, 생활 등에 대한 지원정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은 건강검진사

업, 외국인근로자공제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관계 유지 지원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한

국어) 및 직업교육 지원 사업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다문화가족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관계 유지 사업은 과거와 달리 다문화가족 직접지원

과 사례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문화가족들과의 지속적인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

인 지원 사업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전문 사례관리사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을 민

간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예방책은 있으나 사후처리에 대한 프로그램

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

이나 다문화가족들의 인식부족과 문화차이로 인해 때로는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한국어) 및 직업교육 지원정책은 기본교육과 소양교

육 차원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중장기적이며 전문적인 언어 교육과 연계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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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전문 인

력개발센터와 연계하고, 자격증 획득을 지원하며, 취업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대한 지원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C 센터의 가족관계유지 교육지원의 어려운 점은 다문화의 양육문제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 별

도의 양육 없이 자녀를 방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이 필요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

거나 전문용어가 많은 교육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

건이 아직까지 한국사회문화와 구조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문화가족들은 한

국사회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주류사회에서는 낮은 포용성으로 다문화가족

들을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 주민들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그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특히 농촌 지역주민

들은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에 공존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있어서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 

“D 센터의 다문화가족들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언어도 되고 자격도 되지만 사회

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문화적응의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의 통로가 되어주는 연습의 장과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

다. 자신들의 문화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

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나, 막상 일을 시작하면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E 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수용성에 대한 자체조사를 했을 때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고 한국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은 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적대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수혜계층이라고 보지 않고 경쟁관계로 보기에 일반가정이 

가지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F 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이 방대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도 있고, 요구의 정도가 높아

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다문화가족들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주기를 바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권리만 주고 의무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책상의 문제

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적절한 의무를 지우고 주어진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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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FGI 결과

변수 FGI 결과

다문화가족들의 
정체성과 특성 

유지 지원
(문화적응 조례 

조항)

다문화가족의 본국 언어
교육･문화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은 다문화가족의 본국 언어교육･문화행사 지원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정책은 각 지역의 특징(예: 도시와 농촌)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

다문화가족 본국 종교, 
문화 지원

- 외부 후원기관을 통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지원사업은 오히려 줄이는 것이 적절함

다문화가족들의 의견
반영과 정책 참여 지원

- 자체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의 의견 반영
- 다문화가족들의 정책 이해도가 부족함 

다문화가족들과 
주류사회 관계 

유지 지원
(구조적적응 
조례 조항)

가족관계 유지 지원
-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족관계 유지 지원 사업은 원활히 진행
- 문화적 차이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훈육지도 한계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료, 건강, 생활 등 지원

-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의 의료지원 서비스(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해 높은 만족
도를 나타내고 있음

-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직업교육 지원

- 언어･직업교육 지원정책은 기본교육과 소양교육 차원에 머무른 경향이 있음
- 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박람회 지원 등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 지원에는 한계를 나타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류사회의 포용성 부족

Ⅳ. 결론 및 함의점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관련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행위자와 대상자들을 중심으

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평가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조항을 분석 한 후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집행 현황까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의 출현여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한국 지방

자치단체들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07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지속적으

로 도입되고 있었으며, 특히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도입 폭이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약 92%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지방자

치단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으며,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교육지원, 가정생활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직업 활동 

지원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문화행사 지원, 고국방문 행사지원, 적극적인 의견 참여 지원 등의 조례조항은 채택한 지방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

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구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마련하

고 있으나 그들의 정체성 유지 지원 여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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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족 지원 조례들은 광역과 기초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

이 없게 나타났으며, 최근에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수록 다문화가족들의 정체성 유지를 

지원해 주는 조례 조항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원활

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다

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현황은 구조적적응은 

높게 나타났으나, 문화적응은 양분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조례 여부

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일부 조례는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나타

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의 높은 요구 수준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낮은 수용성과 포용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

와 맥락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와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성

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Berry(1997)의 적응전략 맥락에서 문화적응과 구

조적적응 두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특히 구조적적응과 관련된 가족관계 유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및 의료, 직업교육 지원 등의 조항들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되고 있

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 문화적응 조례 조항 도입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들은 광역과 기초단체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최근 도입된 제도일수록 문화적응 조례 조

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회의 법･제도와 맥락이 다문화가족들의 이주사회 적응전략에 영향을 미

친다는 비교문화심리(cross-cultural psychology)를 고려할 때(예: Berry et al., 1992), 한국에 거주

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적극적인 구조적적응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문화적응 관련 지방

자치단체 조례 조항 포함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족들이 통합전략을 취할 것인지 동화전략을 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는 적극 이를 활용하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문화가족들은 한

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들의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29.0%로 

가장 많고, 서비스직 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6%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9.2%로, 2012년 조사(50.6%)

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식습관(36.9%), 가족행사 등(23.0%), 자녀양육방식(19.0%)에서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예: 일자리를 구할 때, 자녀교육 

관련 사항을 의논할 때, 여가･취미생활을 같이 할 때 등) 의논 상대가 없는 등 사회적 관계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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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답한 비율이 30%로서 2012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6b).

이러한 다문화가족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구조적으

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대상자들인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여

전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집행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들의 우려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즉, 다문화가족들은 법･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통합 또는 동화 적응전략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

식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이주 수용국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한국사회

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성공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화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법･제도적 지원 미

비 문제가 아니다. 실증분석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구조적으

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문화가족들은 여전히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다문

화가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가시적인 지원 제도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

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

히 다문화가족들이 자발적 동화(voluntary assimilation) 전략이 아닌 강압적 동화(forced 

assimilation)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심리적으로 한국사회 지원제도가 자발적 적응이 아닌 강압적 적응을 야기 

시킨다고 인식한다면 다문화가족들의 적응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다문화가족들과 한국사

회의 간극이 더욱 증가하여 갈등만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들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이 통합적 적응전략을 선택하거나 자발적 동화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급속한 동화전략은 심리적인 동화과정에서 

다문화가족들에게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Berry et al., 

1987), 다문화가족들이 점진적으로 이주국의 주류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이주 초기에는 다문화가족 고유의 문화와 정

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이주 수용국의 주류사회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략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

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다

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집행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관련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맥락,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 지방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현황 

등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정책집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실제 다

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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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실제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

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마련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

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마련할 때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초연구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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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Government’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and Adaptation 
Strategies of Multicultural Family: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gido

Kim, Jungi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at adaptation strategies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prefer 

to choose by examining the texts of the local autonomy ordinance(bylaw)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policy executors. Based on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model of Berry(1997), 

this research examin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whether Korea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bylaw abou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that affects the adaptation behavior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societ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used the two criteria in order to 

explain more specifically the model. The first question is that “Is it considered to be of value to 

maintain one’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cultural adaptation)”, and second is that “Is it 

considered to be of value to maintain relationships with larger society?(structural adaptation)”. As 

a result, most local government adopted the ordinance provision related to ‘structural 

adaptation’, but half local government introduced the ordinance provision associated with 

‘cultural adaptation’. In addition, the adoption of ordinance provision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as not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betwee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 and it had no direct relationship with ordinance provision amendment. However, 

local government adopted the ordinance provision regard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s it 

adopted recently the ordinance. Furthermor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mplementations 

were influenced by both the inclusiveness of Korea society to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peculiarity regardles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se results give u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desirabl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Korea.

Key Words: Adaptation Strategies, Multicultural Family Implementa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ocal Ordinance, Cultural Adaptation, Structural Adaptation


